
식품 항생물질 잔류허용치 신설
식약청 , 동물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… 소비자 보호 위해

계란 등 알제품과 뱀장어에도 새로 항생물질 잔류허용치가 신설됐다.

또 기존의 식육식품과 우유제품의 항생물질 잔류허용기준에 새로운 항생물질과 합성항균제, 구충제를 포함

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됐다.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월4일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을 개정·고시한다.

그러나 관련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개정된 기준을 뱀장어에 대해서는 고시 후 곧바로 시행하지만 식육

과 알제품은 2003년 1월1일, 우유제품은 2003년 7월1일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.

식약청에 따르면, 달걀과 메추리알 등 알제품에 네오마이신 등 4종의 항생물질 허용기준치를 신설, 초과해

적발되는 제품은 전량 폐기처분할 방침이다.

뱀장어도 옥솔린산이라는 합성항균제의 잠정허용기준이 새로 만들어졌다. 뱀장어를 양식할 때 질병예방과

치료를 위해 사료와 섞어 먹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또 식육식품에 허용기준치를 적용하는 항생물질과 합성항균제도 세프티오퍼, 스펙티노마이신, 틸미코신, 도

라멕틴, 다미나진, 디클라주릴, 레바미졸, 목시덱틴, 이버멕틴, 트리클라벤다졸 등 17종을 추가했다.

이와 함께 우유 제품에 대해서도 세프티오퍼, 스피라마이신, 디미나진, 알벤다졸 등 항생물질 5종과 합성항

균제 5종의 잔류기준을 신설했다.

식약청은 국제적으로 항생제 섭취에 따른 내성문제로 항생물질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

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수산식품의 항생물질 허용기준을 강화하게 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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